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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인사말 존경하는 고객님께,

ABL생명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BL생명'은 더나은 삶(A Better Life)'을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954년 출범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생명보험사로서,  

한국 생명보험시장에서 60년 넘게 쌓아온 경영 노하우,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축적한 선진 상품 개발 기술,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113만여 명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설계사는 물론 콜센터(1588-6500) 또는  

가까운 지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 모바일센터(cyber.abllife.co.kr)와  

화상고객상담 서비스 'A-View'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시예저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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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꼭필요한직장인연금보험� 1904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조［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

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 여부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으로 합니다.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

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

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

에 납입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합니다.

∙ ‘(3)’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

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습니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말한다.

(3)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

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

하는 한도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

를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4) ‘(3)’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

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10

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해설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예시］

2014년 8월 15일 기본보험료 50만원, 납입기간 10년납에 가입 후, 2015년 9월 15일에 

500만원을 추가납입 한 경우, 해당시점에 추가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

니다.

(50만원×14개월) × 200% - 500만원 = 900만원

다.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

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



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연금계약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

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다만,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

출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제2관�보험금의�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 및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별표2 참조)에서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연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3조(계약의 소멸)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용어해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제 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청구］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

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용어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

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

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

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용어해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連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났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

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제1조(목적) 제2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신연금

형으로 정해지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만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형(10 ~ 40년, 100세보증)

체증형(10 ~ 20년보증)

소득보장형(10 ~ 20년보증)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상속연금형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

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

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

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7/5 7/20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

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 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용어해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

4.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

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설명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

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⑦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4호의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0%~50%까지 5%단위)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노후설계자금 및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

⑧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기본보험료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

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하

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6조(계약

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3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보험기간 종료 등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제5관�보험료의�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5세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제26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

용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

하지 않은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투입되어 적립됩니

다. 또한 납입일시중지로 연금개시나이가 75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주계약의 위험

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

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

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

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제4항에

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

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

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

일시중지신청으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는 공지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



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

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

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 다만, 계

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 시

점의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는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설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
계약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

9/15 10/31 11/1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해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2017/1/1
최저보증이율

1.5%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제3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

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

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

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용어해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년도］

해당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

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

지 1년이 됩니다.

［위험보험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용어해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해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

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설명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제3조 제1호)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기본보험료의 30배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주) 사망보험금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 연금(제3조 제2호)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급

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

액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   

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

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

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  

  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

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로 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

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

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

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

년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

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

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

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

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

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

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

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

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

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

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

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

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및�연금�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

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

할 수 있습니다.

1.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다만, 1회에 한함)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

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

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로 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

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

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

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

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

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2. 연금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지

급

금

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

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

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

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다. 확정연금형 

라.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

급기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지급금액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  

  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다만, 연금개시시점 이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 따  

  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  

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소득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주) 1.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

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

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로 합니다.

2.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

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연

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

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 10

년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5.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자가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잔여 분할연금액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

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

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

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

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

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

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

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

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

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

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함)



(별표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용어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

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상의 분류

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

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연금(제3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

니다.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제41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 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연금

(제3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

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연금(제3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

니다.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제41조(소멸시효)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 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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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체취급특약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주

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단체보험계약으

로 취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3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제1종 단체：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2종 단체：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

다. 회원단체：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동호회, 동문회, 카드사 회원,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 다만,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다수구매자집단：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집단

2.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수가 단체 

유형별로 다음의 인원수(이하 “단체별 최소인원수”라 합니다)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제1,2종 단체：5인

나. 회원단체：20인

다. 다수구매자집단：500인



제 4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제6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특약은 소멸되며,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단체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별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

제 6조［특약의 소멸］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는 효력이 없으

며 주계약의 규정을 장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

로 간주합니다.

3. 피보험자 수가 단체별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단체별 최소

인원수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에 대해서는 

이 특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7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신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8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

결시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자동이체납입으

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통장



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

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

험계약자로 지정하는 등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은 별도 동의 내지 약

정을 해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1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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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

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 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 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

구인은 보험금을 청구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

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7조(특약의 적용)의 보

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7조(특약의 적용)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

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대

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7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관�보험료의�납입

제 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5관�기타사항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규 조항 정리

A B L



ইې 법۸ 약관에서 인용ػ 법۸ਵ۽ 고객의 이೧ܳ ذӝ 위೧ ݃۲غणפ�

단, оੑ하신 ࢚ಿ에 ۄٮ 인용ػ 법۸이 ܳ ࣻ 는 ਸ ଵ고하࣊서 ഝ용하시ӝ 바פۉ�

೧당 법۸ ѐ정 시 ղ용이 ߸ؼز ࣻ ਵݴ, ইې 법۸җ पઁ 법۸ ղ용이 ܳ 경에는  

पઁ 법۸ ղ용이 פؾࢶ�

서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ഛੋ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을 나ఋ내는ؘ 이용

하기 ਤ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부되Ѣ나 ֤리적으로 Ѿ합된 전자적 ഋక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전자서명�이라 함은 다 пݾ의 ਃ건을 ы୶고 공ੋੋૐ서에 기ୡ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ਬ일하게 ࣘೡ Ѫ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ߓh관리하고 있을 Ѫ

다.  전자서명이 있은 റ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경여부를 ഛੋೡ 수 있을 Ѫ

라.  전자서명이 있은 റ에 당해 전자문서의 ߸경여부를 ഛੋೡ 수 있을 Ѫ

10.  �공ੋੋૐ기관�이라 함은 공ੋੋૐ역무를 제공하기 ਤ하여 제4ઑ의 ӏ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미래ହઑ과부장관은 공ੋੋૐ업무(이하 �ੋૐ업무�라 한다)를 উ전하고 신܉성있게 수행ೡ 능력이 

있다고 ੋ정되는 자를 공ੋੋૐ기관으로 지정ೡ 수 있다.

˞   공ੋੋૐ기관으로 지정߉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h지ߑ자단체 또는 ੋߨ에 한한다.

˟   공ੋੋૐ기관으로 지정߉고자 하는 자는 대통۸۸이 정하는 기술능력h정능력h시설 ߂ 장비 기ఋ 

ਃ한 사항을 ы୶어ঠ 한다.

ˠ   미래ହઑ과부장관은 제1항에 ٮ라 공ੋੋ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ૐ시장의 건전한 발전 ١

을 ਤ하여 국가기관, 지ߑ자단체 또는 비영리ੋߨ과 특߹ߨ에 의하여 설립된 ੋߨ에 대하여는 설립

  .라 ੋૐ업무의 영역을 ҳ࠙하여 지정ೡ 수 있다ٮ 적에ݾ

ˡ  공ੋੋૐ기관의 지정ର 기ఋ ਃ한 사항은 대통۸۸으로 정한다.

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  부자의 생사가 5년р ࠙명하지 아니한 ٸ에는 ߨ원은 이해관계ੋ이나 Ѩ사의 ҳ에 의하여 실ઙ선

고를 하여ঠ 한다.



˞  전지에 한 자, ஜށ한 선߅중에 있؍ 자, ୶ۅ한 항공기중에 있؍ 자 기ఋ 사ݎ의 원ੋ이 ؼ ਤդ을 당

한 자의 생사가 전੬ઙ지റ 또는 선߅의 ஜށ, 항공기의 ୶ۅ 기ఋ ਤդ이 ઙܐ한 റ 1년р ࠙명하지 

아니한 ٸ에도 제1항과 э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߅에 의한 의사시는 ஂ소ೡ 수 있다.

˞  상대ߑ있는 의사시에 관하여 제자가 사기나 강߅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ߑ이 그 사실을 ঌওѢ나 

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시를 ஂ소ೡ 수 있다.

˟  전�항의 의사시의 ஂ소는 선의의 제자에게 대항하지 ޅ한다.

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ড당시에 보험계ড자 또는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여 중ਃ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

니하Ѣ나 부실의 고지를 한 ٸ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উ զ로부터 1ਘ내에, 계ড을 체Ѿ한 զ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ড을 해지ೡ 수 있다. 그۞나 보험자가 계ড당시에 그 사실을 ঌওѢ나 중대한 과실로 ੋ

하여 ঌ지 ޅ한 ٸ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ఋੋ의 사ݎ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ড에는 보험계ড 체Ѿ시에 그 ఋੋ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어

ঠ 한다.

˞  보험계ড으로 ੋ하여 생ӟ ӂ리를 ೖ보험자가 아צ 자에게 ন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э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߅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ড은 무ബ로 한다. 다만, 심신ݎড자의 사߅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ࣁ15

ড자가 보험계ড을 체Ѿ하Ѣ나 제�35ઑ의3에 ܲٮ 단체보험의 ೖ보험자가 ٸ ؼ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

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ഋ법 ઁ�1장 약취, ਬ인 ߂ 인신ݒݒ의 દ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ডஂ 또는 ਬੋ한 사ۈ은 10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୶행, р, Ѿഒ 또는 영리의 ݾ적으로 사ۈ을 ডஂ 또는 ਬੋ한 사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  노동력 ஂ, 성ݒݒ와 성적 ஂ, 장기적출을 ݾ적으로 사ۈ을 ডஂ 또는 ਬੋ한 사ۈ은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  국৻에 이࣠ೡ ݾ적으로 사ۈ을 ডஂ 또는 ਬੋ하Ѣ나 ডஂ 또는 ਬੋ된 사ۈ을 국৻에 이࣠한 사ۈ도 

제�항과 동일한 ഋ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  사ۈ을 ݒݒ한 사ۈ은 �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  ୶행, р, Ѿഒ 또는 영리의 ݾ적으로 사ۈ을 ݒݒ한 사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  노동력 ஂ, 성ݒݒ와 성적 ஂ, 장기적출을 ݾ적으로 사ۈ을 ݒݒ한 사ۈ은 �년 이상 15년 이하의 

역에 처한다.

ˠ  국৻에 이࣠ೡ ݾ적으로 사ۈ을 ݒݒ하Ѣ나 ݒݒ된 사ۈ을 국৻로 이࣠한 사ۈ도 제3항과 동일한 ഋ으

로 처벌한다.

의ܐ법 

제2조(의료인)

˝  이 ߨ에서 �의ੋܐ�이ۆ 보건복지부장관의 면ೲ를 ߉은 의사ǁ과의사ǁ한의사ǁઑ사 ߂ рഐ사를 

말한다.

˞  의ੋܐ은 ઙ߹에 ٮ라 다 п ഐ의 무를 수행하여 국보건 ೱ상을 이ܖ고 국의 건강한 생ഝ ഛ보

에 이바지ೡ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ܐ와 보건지도를 무로 한다.

�.  과의사는 과 의ܐ와 ҳ강 보건지도를 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ߑ 의ܐ와 한ߑ 보건지도를 무로 한다.

4.  ઑ사는 ઑ(᪁ᒽ)과 부 ߂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নഐ지도를 무로 한다.

5.  рഐ사는 다 п ݾ의 업무를 무로 한다.

가.  ജ자의 рഐਃҳ에 대한 관, 자ܐ수, рഐ౸단 ߂ ਃন을 ਤ한 рഐ

나.  의사, 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ܐ의 보ઑ

다.  рഐ ਃҳ자에 대한 Үਭǁ상담 ߂ 건강ૐ진을 ਤ한 ഝ동의 기ദ과 수행, 그 ߆의 대통۸۸으

로 정하는 보건ഝ동

라.  제80ઑ에 ܲٮ рഐઑ무사가 수행하는 가ݾ부터 다ݾ까지의 업무보ઑ에 대한 지도

제3조 (의료기관) 

˝  이 ߨ에서 t의ܐ기관u이ۆ 의ੋܐ이 공중(໋ᬌ) 또는 특정 다수ੋ을 ਤ하여 의ܐhઑ의 업(이하 t의ܐ

업u이라 한다)을 하는 Ҕ을 말한다.

˞  의ܐ기관은 다 п ഐ와 э이 ҳ࠙한다.



1.  의원ә 의ܐ기관� 의사,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래ജ자를 대상으로 пп 그 의ܐ행ਤ를 하

는 의ܐ기관으로서 그 ઙܨ는 다 п ݾ과 э다.

가.  의원

나.  과의원

다.  한의원

�.  ઑ원� ઑ사가 ઑ과 부 ߂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ഝ동과 Үਭh상담을 하는 의ܐ기관을 

말한다.

3.  ߽ 원ә 의ܐ기관� 의사,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ജ자를 대상으로 의ܐ행ਤ를 하는 의ܐ

기관으로서 그 ઙܨ는 다 п ݾ과 э다.

가.  ߽ 원

나.  과߽원

다.  한߽ߑ원

라.  ਃন߽원(|정신건강ૐ진 ߂ 정신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ܫߨ} 제3ઑ제5ഐ에 ܲٮ 정

신의ܐ기관 중 정신߽원, |장গੋ복지ߨ} 제58ઑ제1항제�ഐ에 ܲٮ 의ܐഝ시설로서 제3ઑ

의�의 ਃ건을 ы 의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э다)

마.  ઙ합߽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ܐ정଼에 ਃ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항제1ഐ부터 제3ഐ까지의 ӏ정

에 ܲٮ 의ܐ기관의 ઙܨ߹ ળ업무를 정하여 고시ೡ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п ഐ의 ਃ건을 ы ઙ합߽원 중에서 중ૐജ에 대하여 դ이도가 ֫은 의ܐ

행ਤ를 전문적으로 하는 ઙ합߽원을 상әઙ합߽원으로 지정ೡ 수 있다.

1.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0개 이상의 진ܐ과ݾ을 ы୶고 п 진ܐ과ݾ마다 전ࣘ하는 전문의를 ل 

Ѫ

�.  제��ઑ제1항에 ٮ라 전문의가 되۰는 자를 수련시ః는 기관일 Ѫ

3.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력ǁ시설ǁ장비 ١을 ы출 Ѫ

4.  ߽ҵ߹ ജ자ҳ성 비ਯ이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기ળ에 해당ೡ Ѫ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ٮ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п ഐ의 사항 ߂ 전문성 ١에 대하여 ಣ가를 

실시하여ঠ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ٮ라 상әઙ합߽원으로 지정߉은 ઙ합߽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항에 ٮ

ܲ ಣ가를 실시하여 지정하Ѣ나 지정을 ஂ소ೡ 수 있다.

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항 ߂ 제3항에 ܲٮ ಣ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ਤ탁ೡ 수 있다.

ˡ  상әઙ합߽원 지정ǁ지정의 기ળǁର ߂ ಣ가업무의 ਤ탁 ର ١에 관하여 ਃ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۸으로 정한다.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의사h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۰는 자는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자Ѻ을 가진 자로서 제9



ઑ에 ܲٮ 의사h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Ѻ한 റ 보건복지부장관의 면ೲ를 ߉아ঠ 한다.

1.  |고١Үਭߨ} 제11ઑ의�에 ܲٮ ੋ정기관(이하 �ಣ가ੋૐ기ҳ�라 한다)의 ੋૐ(이하 �ಣ가ੋૐ기

ҳ의 ੋૐ�이라 한다)을 ߉은 의h의 또는 한의을 전공하는 대을 ઔ업하고 의사h의

사 또는 한의사 ਤ를 ߉은 자

�.  ಣ가ੋૐ기ҳ의 ੋૐ을 ߉은 의h의 또는 한의을 전공하는 전문대원을 ઔ업하고 ࢳ사

ਤ 또는 ߅사ਤ를 ߉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의 제1ഐ나 제�ഐ에 해당하는 Ү를 ઔ업하고 ৻국의 의사h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ೲ를 ߉은 자로서 제9ઑ에 ܲٮ 비시험에 합Ѻ한 자

˞  ಣ가ੋૐ기ҳ의 ੋૐ을 ߉은 의h의 또는 한의을 전공하는 대 또는 전문대원을 6개ਘ 이내

에 ઔ업하고 해당 ਤ를 ߉을 Ѫ으로 정된 자는 제1항제1ഐ ߂ 제�ഐ의 자Ѻ을 가진 자로 ࠄ다. 다

만, 그 ઔ업정시기에 ઔ업하고 해당 ਤ를 ߉아ঠ 면ೲ를 ߉을 수 있다.  

˟  제1항에도 ࠛҳ하고 입 당시 ಣ가ੋૐ기ҳ의 ੋૐ을 ߉은 의h의 또는 한의을 전공하는 대 

또는 전문대원에 입한 사ۈ으로서 그 대 또는 전문대원을 ઔ업하고 해당 ਤ를 ߉은 사ۈ은 

э은 항 제1ഐ ߂ 제�ഐ의 자Ѻ을 가진 사ۈ으로 ࠄ다.

신용정보의 이용 ߂ 보ഐ에 관한 법ܫ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١이 개ੋ의 ߽에 관한 정보를 수hઑ사하Ѣ나 ఋੋ에게 제공하۰면 미리 제3�ઑ제1

항에 ܲٮ 해당 개ੋ의 동의를 ߉아ঠ 하며 대통۸۸으로 정하는 ݾ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ঠ 한

다.

제32조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신용정보제공h이용자가 개ੋ신용정보를 ఋੋ에게 제공하۰는 경우에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

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ߑध으로 개ੋ신용정보를 제공ೡ ٸ

마다 미리 개߹적으로동의를 ߉아ঠ 한다. 다만, 기ઓ에 동의한 ݾ적 또는 이용 범ਤ에서 개ੋ신용정보

의 정ഛ성h최신성을 ਬ지하기 ਤ한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1.  서면

�.  |전자서명ߨ} 제�ઑ제3ഐ에 ܲٮ 공ੋ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Ѣ래기ߨࠄ} 제�ઑ제1ഐ에 

(전자문서를 말한다 ܲٮ

3.  개ੋ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߂ 제공 ݾ적 ١을 고۰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উ정성과 신܉성이 ഛ보

धߑ 번ഐ를 입력하는수 있는 ਬ무선 통신으로 개ੋ비 ؼ

4.  ਬ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에게 ঌ리고 동의를 ߉는 ߨߑ. 이 경우 ੋࠄ 여부 ߂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의 ߸을 성֣하는 ١ ૐѢ자ܐ를 ഛ보hਬ지하여ঠ 하며, 대통۸۸

으로 정하는 바에 ܲٮ 사റ 고지ର를 Ѣ다.

5.  그 ߆에 대통۸۸으로 정하는 ߑध

˞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으로부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는 대통۸۸으로 정하

는 바에 ٮ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ߑध으로 개ੋ신용정보를 



제공߉을 ٸ마다 개߹적으로 동의(기ઓ에 동의한 ݾ적 또는 이용 범ਤ에서 개ੋ신용정보의 정ഛ성h최

신성을 ਬ지하기 ਤ한 경우는 제৻한다)를 ߉아ঠ 한다. 이 경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는 개

ੋ신용정보의 ઑ회 시 신용١ә이 하ۅೡ 수 있는 ٸ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ঠ 한

다.

˟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이 개ੋ신용정보를 제�항에 ٮ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

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가 제�항에 ܲٮ 동의를 ߉ও는지를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ഛੋ

하여ঠ 한다.

ˠ  신용정보회사١은 개ੋ신용정보의 제공 ߂ ഝ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߉을 ٸ에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서비스 제공을 ਤ하여 수적 동의사항과 그 ߆의 선ఖ적 동의사항을 ҳ࠙하여 설명한 റ п

п 동의를 ߉아ঠ 한다. 이 경우 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ঠ 하며, 선ఖ

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ೡ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ঠ 한다.

ˡ  신용정보회사١은 신용정보주체가 선ఖ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ਬ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Ѣ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ˢ  신용정보회사١이 개ੋ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과 서로 중관리hഝ용하기 ਤ하여 제

공하는 경우

�.  계ড의 이행에 ਃ한 경우로서 제1�ઑ제�항에 ٮ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ਤ탁하기 ਤ하여 제공하

는 경우

3.  영업ন도h࠙ೡh합߽ ١의 이ਬ로 ӂ리h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ӂ୶심(୶심ӂ을 ୶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hೲ가의 ݾ적, 기업의 신용도 ౸단, ਬ가ૐ

ӂ의 ন수 ١ 대통۸۸으로 정하는 ݾ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제공하는 경우ٮ 관이 발부한 영장에ߨ 원의 제출명۸ 또는ߨ  .5

6.  범દ ٸ문에 ೖ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п한 ਤ험 발생이 상되는 ١ ӟә한 상ട에서 제5ഐ에 

 라ٮ 경관의 ਃҳ에ߨ을 시р적 여ਬ가 হ는 경우로서 Ѩ사 또는 사߉관의 영장을 발부ߨ ܲٮ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은 Ѩ사는 지체 হ이 ߨ관에게 영장을 ҳ하여ঠ 

하고, 사ߨ경관은 Ѩ사에게 신하여 Ѩ사의 ҳ로 영장을 ҳ하여ঠ 하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은 ٸ부터 36시р 이내에 영장을 발부߉지 ޅ하면 지체 হ이 제공߉은 개ੋ신용정보를 ತ

기하여ঠ 한다.

�.  ઑࣁ에 관한 ܫߨ에 ܲٮ 문hѨ사 또는 ઑ사를 ਤ하여 관ೡ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ҳ하Ѣ나 ઑ

라 제공하는 경우ٮ 의 제공을 ਃҳ함에ܐ자ࣁ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ٮ 에ܫߨ 에 관한ࣁ

8.  국제ഈড ١에 ٮ라 ৻국의 금융감ة기ҳ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9.  대통۸۸으로 정하는 금융서문ۆ행ਤ자 ߂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١ 관련ੋ의 신용도를 

౸단ೡ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߆에 다ܲ ܫߨ에 ٮ라 제공하는 경우

ˣ  제6항 п ഐ에 ٮ라 개ੋ신용정보를 ఋੋ에게 제공하۰는 자 또는 제공߉은 자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개ੋ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߂ 이ਬ ١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ঌ۰ঠ 한다. 다만, 대통۸



۸으로 정하는 ࠛ가ೖ한 사ਬ가 있는 경우에는 ੋ터֔ ക페이지 게 또는 그 ߆에 ਬ사한 ߨߑ을 통하

여 사റ에 ঌ리Ѣ나 공시ೡ 수 있다.

ˤ  제6항제3ഐ에 ٮ라 개ੋ신용정보를 ఋੋ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h이용자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

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ਤ ١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ਤ원회의 थੋ을 ߉아

ঠ 한다.

˥  제8항에 ܲٮ थੋ을 ߉아 개ੋ신용정보를 제공߉은 자는 해당 개ੋ신용정보를 금융ਤ원회가 정하는 

바에 ٮ라 അ Ѣ래 중ੋ 신용정보주체의 개ੋ신용정보와 ࠙리하여 관리하여ঠ 한다.  

˦  신용정보회사١이 개ੋ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ٮ라 개ੋ

신용정보를 제공߉는 자의 신원(ᙻᡯ)과 이용 ݾ적을 ഛੋ하여ঠ 한다.

˧  개ੋ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h이용자는 제1항에 ٮ라 미리 개߹적 동의를 ߉ও는지 여부 ١에 

대한 다ౌ이 있는 경우 이를 ૐ명하여ঠ 한다.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한 금융Ѣ래 ١ 상Ѣ래관계의 설정 ߂ ਬ지 여부 ١을 ౸단하기 

ਤ한 ݾ적으로만 이용하여ঠ 한다. 다만,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1.  개ੋ이 제3�ઑ제1항 п ഐ의 ߑध으로 이 ઑ п ഐ ৻의 부࠙ ࠄ문에서 정한 ݾ적 ৻의 다ܲ ݾ적에

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개ੋ이  제공한 개ੋ신용정보(그 개ੋ과의 상Ѣ래에서 생ӟ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߉은 

 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ݾ 를 ӂਬೡݒ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Ѣ나 그 ҳݾ

제৻한다)

3.  제3�ઑ제6항 п ഐ의 경우

4.  그 ߆에 제1ഐ부터 제3ഐ까지의 ӏ정에 ળ하는 경우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߂ 보ഐ에 관한 법ܫ 시೯۸ 

제13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의 ו다 п ഐ의 어 ۆ적�이ݾ 제16ઑ제�항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ߨ

߽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한 보험계ডh공제계ড ߂ 보험금h공제금 지ә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

는 Ѫ을 말한다.

1.  |보험업ߨ}에 ܲٮ 보험회사

�.  |우체국금h보험에 관한 ܫߨ}에 ܲٮ 체신관서

3.  특߹ߨ에 ٮ라 설립된 ੋߨ 또는 단체로서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ઑ합

나.  공제회

다.  그 ߆에 이와 비त한 ੋߨ 또는 단체로서 э은 장hઙ에 ઙ사하Ѣ나 э은 지역에 Ѣ주하는 ҳ

성원의 상ഐ부ઑ, 복리ૐ진 ١을 ݾ적으로 ҳ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ߨ 또는 단체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015.9.11� 제  ˝.�

˞  신용정보제공h이용자는 ߨ 제3�ઑ제1항 п ഐ ৻의 부࠙ ࠄ문에 ٮ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를 ߉으۰면 다 п ഐ의 사항을 미리 ঌ۰ঠ 한다. 다만, 동의 ߑध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시하

Ѣ나 ঌ리기 어۰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터֔ ക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ഐ ١ 동의 내용을 ഛ

ੋೡ 수 있는 ߨߑ을 উ내하고 동의를 ߉을 수 있다.

1.  개ੋ신용정보를 제공߉는 자

�.  개ੋ신용정보를 제공߉는 자의 이용 ݾ적

3.  제공하는 개ੋ신용정보의 내용

4.  개ੋ신용정보를 제공߉는 자(신용ઑ회회사 ߂ 신용정보중기관은 제৻한다)의 정보 보ਬ 기р ߂ 

이용 기р

˟  신용정보제공h이용자는 ߨ 제3�ઑ제1항제4ഐ에 ٮ라 ਬ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߉은 경우에는 1

개ਘ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대전화 문자ݫ시지, 그 ߆에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ߨߑ으로 

제�항 п ഐ의 사항을 고지하여ঠ 한다.

ˠ  ߨ 제3�ઑ제1항제5ഐ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ߑध�이ۆ 정보 제공 동의의 উ전성과 신܉성이 ഛ

보ؼ 수 있는 수단을 ഝ용함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ঌ리고 동의의 의사시를 ഛ

ੋ하여 동의를 ߉는 ߑध을 말한다.

ˡ  제4항의 ߑध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߉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h이용자와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으로부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는 다

 п ഐ의 사항 ١을 고۰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উ전성과 신܉성이 ഛ보ؼ 수 있는 수단을 ఖ하여 

ഝ용하여ঠ 한다.  

1.  금융Ѣ래 ١ 상Ѣ래관계의 ਬഋh특성hਤ험도

�.  신용정보제공h이용자 또는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으로부터 개ੋ신용정보를 제공߉

으۰는 자의 업무 또는 업ઙ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߉아ঠ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ˢ  ߨ 제3�ઑ제�항에 ٮ라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으로부터 개ੋ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는 다 п ഐ의 사항을 해당 개ੋ에게 ঌ리고 동의를 ߉아ঠ 한다. 다만, 동의ߑध의 특성상 동의 내

용을 전부 시하Ѣ나 ঌ리기 어۰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터֔ ക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ഐ 

١ 동의 내용을 ഛੋೡ 수 있는 ߨߑ을 উ내하고 동의를 ߉을 수 있다.

1.  개ੋ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개ੋ신용정보를 제공߉는 자의 이용 ݾ적

3.  제공߉는 개ੋ신용정보의 항ݾ

4.  개ੋ신용정보를 제공߉는 Ѫ에 대한 동의의 ബ력기р

ˣ  ߨ 제3�ઑ제3항에 ٮ라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은 개ੋ신용정보를 제공߉으۰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߉ও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١ ۾으로 ഛੋ하고, ഛੋ한 사항의 진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Ѩ하여ঠ 한다.

ˤ  ߨ 제3�ઑ제4항 전단에 ٮ라 신용정보회사١이 수적 동의사항과 그 ߆의 선ఖ적 동의사항을 ҳ࠙하

는 경우에는 다 п ഐ의 사항 ١을 고۰하여ঠ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Ѣ래 ١ 상Ѣ래

관계를 설정hਬ지ೡ 수 হ는지 여부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 제공hഝ용되는 개ੋ신용정보가 신용정보

회사١과의 상Ѣ래관계에 ٮ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١에 신한 상Ѣ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١과 

߹도의 계ড 또는 ড정 ١을 체Ѿ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ߨ 또는 다ܲ ۸ߨ에 ܲٮ 의무를 이행ೡ 

수 হ는지 여부

˥  신용정보회사١이 ߨ 제3�ઑ제4항 전단에 ٮ라 수적 동의 사항과 그 ߆의 선ఖ적 동의사항을 ҳ࠙

하여 동의를 ߉는 경우 동의서 নध을 ҳ࠙하는 ١의 ߨߑ으로 신용정보주체가 п 동의사항을 औ게 이

해ೡ 수 있도۾ 하여ঠ 한다.  

적, 기업ݾ 제3�ઑ제6항제4ഐ에서 �ӂ୶심(୶심ӂ을 ୶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hೲ가의 ߨ  ˦

의 신용도 ౸단, ਬ가ૐӂ의 ন수 ١ 대통۸۸으로 정하는 ݾ적�이ۆ 다 п ഐ의 ݾ적을 말한다.

1.  ӂ୶심을 의܉한 ӂ자가 ӂ୶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신용정보를 ӂ୶심회사에 제공

하Ѣ나 ӂ୶심회사로부터 제공߉기 ਤ한 ݾ적

�.  ӂ자 또는 ӂ୶심회사가 ߸제기일까지 무를 ߸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ӂ୶심의 대상이 되

는 자에 대한 개ੋ신용정보를 신용ઑ회회사로부터 제공߉기 ਤ한 ݾ적

3.  행정기관이 ੋ가hೲ가 업무에 사용하기 ਤ하여 신용ઑ회회사로부터 개ੋ신용정보를 제공߉기 ਤ

한 ݾ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Ѣ래 ١ 상Ѣ래관계의 설정 ߂ ਬ지 여부 ١을 ౸단하기 ਤ하여 그 기업의 대

자 ߂ 제�ઑ제1항제3ഐ의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신용정보를 신용정보중기관 

적ݾ 기 ਤ한߉신용ઑ회회사로부터 제공 ߂

5.  제�1ઑ제�항에 ܲٮ 금융기관이 상Ѣ래관계의 설정 ߂ ਬ지 여부 ١을 ౸단하기 ਤ하여 또는 어

h수 소지ੋ이 어h수의 발행ੋ, ੋ수ੋ, ߓ서ੋ ߂ 보ૐੋ의 ߸제 의사 ߂ ߸제자력을 ഛੋ

하기 ਤ하여 신용정보중기관 ߂ 신용ઑ회회사로부터 어h수의 발행ੋ, ੋ수ੋ, ߓ서ੋ ߂ 보

ૐੋ의 개ੋ신용정보를 제공߉기 ਤ한 ݾ적

하나에 해당 ו의 어ݾ 라 지명ӂ을 ন수한 신용정보제공h이용자가 다 пٮ 제450ઑ에 {ߨ|  .6

하는 경우에 그 지명ӂ의 무자의 개ੋ신용정보를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에 제

공하Ѣ나 신용ઑ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중기관으로부터 제공߉기 ਤ한 ݾ적

가.  지명ӂ의 ন도ੋ이 그 지명ӂ의 원ੋ이 되는 상Ѣ래관계가 설정ؼ 당시 ߨ 제3�ઑ제1항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ߑध으로 무자의 개ੋ신용정보를 제공하Ѣ나 제공߉는 Ѫ에 

대하여 해당 무자로부터 동의를 ߉은 경우

나.  ߨ 또는 다ܲ ۸ߨ에 ٮ라 그 지명ӂ의 무자의 개ੋ신용정보를 제공하Ѣ나 제공߉을 수 

있는 경우

�.  통계성 ߂ 술োҳ ١을 ਤ하여 ਃ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١으로부터 특정 개ੋ을 ঌ아ࠅ 

수 হ는 ഋక로 개ੋ신용정보를 제공߉기 ਤ한 ݾ적

 하나에 ו다 п ഐ의 어 ۆ�행ਤ자ۆ제3�ઑ제6항제9ഐ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금융서문 ߨ  ˧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ݾ적으로 다ܲ 신용정보주체의 개ੋध߹정보(제�9ઑ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ഐ에서 э다)를 이용하여 금융Ѣ래 ١ 상Ѣ래를 하Ѣ나 그 상Ѣ래를 하۰는 ఋੋ에게 자신의 개ੋ

ध߹정보를 제공한 자

�.  부정한 ݾ적으로 금융Ѣ래 ١ 상Ѣ래와 관련하여 Ѣ래상대ߑ에게 ਤઑh߸ઑ되Ѣ나 ೲਤੋ 신용정

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Ѣ이나 그 ߆의 부정한 ߨߑ으로 ঌ아մ ఋੋ의 신용드 정보를 이용한 Ѣ

래 또는 이와 ਬ사한 금융Ѣ래 ١ 상Ѣ래를 한 자

4.  Ѣ이나 그 ߆의 부정한 ߨߑ으로 ߨ원의 회생ର개시Ѿ정hр이회생ର개시Ѿ정h개ੋ회생ର

개시Ѿ정h파선고 또는 이와 ਬ사한 Ѿ정이나 ౸Ѿ을 ߉은 자

5.  그 ߆에 금융Ѣ래 ١ 상Ѣ래와 관련하여 금융서를 문ۆ하게 한 자로서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١이 ߨ 제3�ઑ제�항 ࠄ문에 ٮ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߂ 이ਬ 

١을 사전에 ঌ리는 경우와 э은 항 단서에 ٮ라 ࠛ가ೖ한 사ਬ로 ੋ하여 사റ에 ঌ리Ѣ나 공시하는 경

우에 그 제공의 이ਬ ߂ 그 ঌ리Ѣ나 공시하는 자߹로 ঌ리Ѣ나 공시하는 시기 ߨߑ ߂은 ߹ �의�와 

э다.

 ו제5ઑ제1항제1ഐ부터 제�1ഐ까지의 ӏ정의 어 ۆ�제3�ઑ제8항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자 ߨ  ˩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공하는 개ੋ신 ۆ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이 ١ 제3�ઑ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ਤ ߨ  ˪

용정보의 범ਤ, 제공߉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h보ഐ 체계를 말한다.

ѐ인정보보ഐ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정보처리자는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보를 수ೡ 수 있으며 그 수 

.적의 범ਤ에서 이용ೡ 수 있다ݾ

1.  정보주체의 동의를 ߉은 경우

۸상 의무를 ળ수하기 ਤ하여 ࠛ가ೖ한 경우ߨ 에 특߹한 ӏ정이 있Ѣ나ܫߨ  .�

3.  공공기관이 ١ ۸ߨ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ਤ하여 ࠛ가ೖ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ড의 체Ѿ ߂ 이행을 ਤ하여 ࠛ가ೖ하게 ਃ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ߨ정대리ੋ이 의사시를 ೡ 수 হ는 상క에 있Ѣ나 주소ࠛ명 ١으로 사전 동의

를 ߉을 수 হ는 경우로서 명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ә߅한 생명, 신체, 의 이을 ਤ하여 

ਃ하다고 ੋ정되는 경우

6.  개ੋ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을 ׳성하기 ਤ하여 ਃ한 경우로서 명ߔ하게 정보주체의 ӂ리보

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ਤ를 

ୡ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ഐ에 ܲٮ 동의를 ߉을 ٸ에는 다 п ഐ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ঌ۰ঠ 

한다.  다 п ഐ의 어ו 하나의 사항을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ঌ리고 동의를 ߉아ঠ 한다.

1.  개ੋ정보의 수h이용 ݾ적



�.  수하۰는 개ੋ정보의 항ݾ

3.  개ੋ정보의 보ਬ ߂ 이용 기р

4.  동의를 Ѣ부ೡ ӂ리가 있다는 사실 ߂ 동의 Ѣ부에 ܲٮ ࠛ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정보처리자는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공ਬ를 포함한다.  이하 э다)ೡ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߉은 경우

�.  제15ઑ제1항제�ഐh제3ഐ ߂ 제5ഐ에 ٮ라 개ੋ정보를 수한 ݾ적 범ਤ에서 개ੋ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  개ੋ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ഐ에 ܲٮ 동의를 ߉을 ٸ에는 다 п ഐ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ঌ۰ঠ 

한다.  다 п ഐ의 어ו 하나의 사항을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ঌ리고 동의를 ߉아ঠ 한다.

1.  개ੋ정보를 제공߉는 자

�.  개ੋ정보를 제공߉는 자의 개ੋ정보 이용 ݾ적

3.  제공하는 개ੋ정보의 항ݾ

4.  개ੋ정보를 제공߉는 자의 개ੋ정보 보ਬ ߂ 이용 기р

5.  동의를 Ѣ부ೡ ӂ리가 있다는 사실 ߂ 동의 Ѣ부에 ܲٮ ࠛ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내용

˟  개ੋ정보처리자가 개ੋ정보를 국৻의 제3자에게 제공ೡ ٸ에는 제�항 п ഐ에 ܲٮ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ঌ리고 동의를 ߉아ঠ 하며, 이 ߨ을 ਤ반하는 내용으로 개ੋ정보의 국৻ 이전에 관한 계ড을 체

Ѿ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정보처리자는 이 ߨ에 ܲٮ 개ੋ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ߨ ܲٮ정대리ੋ을 포함

한다. 이하 이 ઑ에서 э다)의 동의를 ߉을 ٸ에는 пп의 동의 사항을 ҳ࠙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ഛ

하게 ੋ지ೡ 수 있도۾ ঌ리고 пп 동의를 ߉아ঠ 한다.

˞  개ੋ정보처리자는 제15ઑ제1항제1ഐ, 제1�ઑ제1항제1ഐ, 제�3ઑ제1항제1ഐ ߂ 제�4ઑ제1항제1

ഐ에 ٮ라 개ੋ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߉을 ٸ에는 정보주체와의 계ড 체Ѿ ١을 ਤ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হ이 처리ೡ 수 있는 개ੋ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한 개ੋ정보를 ҳ࠙하

여ঠ 한다. 이 경우 동의 হ이 처리ೡ 수 있는 개ੋ정보라는 입ૐ଼은 개ੋ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화나 서비스를 ഘ보하Ѣ나 ౸ݒ를 ӂਬ하기 ਤ하여 개ੋ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를 ߉으۰는 ٸ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ഛ하게 ੋ지ೡ 수 있도۾ ঌ리고 동의를 ߉아ঠ 

한다.

ˠ  개ੋ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항에 ٮ라 선ఖ적으로 동의ೡ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Ѣ나 

제3항 ߂ 제18ઑ제�항제1ഐ에 ܲٮ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ਬ로 정보주체에게 화 또는 서비스

의 제공을 Ѣ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ˡ  개ੋ정보처리자는 만 14ࣁ 미만 아동의 개ੋ정보를 처리하기 ਤ하여 이 ߨ에 ܲٮ 동의를 ߉아ঠ ೡ 

기 ਤ하여 ਃ한 최소한߉ 정대리ੋ의 동의를ߨ 아ঠ 한다. 이 경우߉ 정대리ੋ의 동의를ߨ 에는 그ٸ



의 정보는 ߨ정대리ੋ의 동의 হ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ೡ 수 있다.

ˢ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ӏ정한 사항 ৻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߉는 ࣁ부적ੋ ߂ ߨߑ 제5항에 ܲٮ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한 사항은 개ੋ정보의 수ݒ체 ١을 고۰하여 대통۸۸으로 정한

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정보처리자는 사상h신֛, 노동ઑ합h정당의 가입hఎృ, 정적 Ѽ해, 건강, 성생ഝ ١에 관한 정보, 

그 ߆에 정보주체의 사생ഝ을 അ ஜ해ೡ 우۰가 있는 개ੋ정보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정보(이

하 t감정보t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ઑ제�항 п ഐ 또는 제1�ઑ제�항 п ഐ의 사항을 ঌ리고 다ܲ 개ੋ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도로 동의를 ߉은 경우

감정보의 처리를 ਃҳ하Ѣ나 ೲ용하는 경우 ۸에서ߨ  .�

˞  개ੋ정보처리자가 제1항 п ഐ에 ٮ라 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보가 ࠙실ǁ도դǁਬ

출ǁਤઑǁ߸ઑ 또는 ാࣚ되지 아니하도۾ 제�9ઑ에 ܲٮ উ전성 ഛ보에 ਃ한 ઑ를 하여ঠ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정보처리자는 다 п ഐ의 경우를 제৻하고는 ۸ߨ에 ٮ라 개ੋ을 고ਬ하게 ҳ߹하기 ਤ하여 부

여된 ध߹정보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t고ਬध߹정보u라 한다)를 처리ೡ 수 হ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ઑ제�항 п ഐ 또는 제1�ઑ제�항 п ഐ의 사항을 ঌ리고 다ܲ 개ੋ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도로 동의를 ߉은 경우

۸에서 ҳ체적으로 고ਬध߹정보의 처리를 ਃҳ하Ѣ나 ೲ용하는 경우ߨ  .�

�013.8.6�제  ˞.�

˟  개ੋ정보처리자가 제1항 п ഐ에 ٮ라 고ਬध߹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ਬध߹정보가 ࠙실h도

դhਬ출hਤઑh߸ઑ 또는 ാࣚ되지 아니하도۾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ঐഐ화 ١ উ전성 ഛ보에 

ਃ한 ઑ를 하여ঠ 한다.

ˠ  행정자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정보의 ઙܨǁӏ모, ઙ업원 수 ݒ ߂출ঘ ӏ모 ١을 고۰하여 대통۸

۸으로 정하는 기ળ에 해당하는 개ੋ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ٮ라 উ전성 ഛ보에 ਃ한 ઑ를 하는

지에 관하여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정기적으로 ઑ사하여ঠ 한다.

ˡ  행정자부장관은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ٮ ઑ사를 수행하게 ೡ 수 있

다.

ѐ인정보보ഐ법시೯۸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하나에 해당 ו다 п ഐ의 어 ۆ�문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정보ࠄ 제�3ઑ제1항 п ഐ ৻의 부࠙ ߨ

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ߨ 제18ઑ제�항제5ഐ부터 제9ഐ까지의 ӏ정에 ٮ라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한다.

1.  ਬ전자Ѩ사 ١의 Ѿ과로 어진 ਬ전정보

�.  |ഋ의 실ബ ١에 관한 ܫߨ} 제�ઑ제5ഐ에 ܲٮ 범દ경력자ܐ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하나에 해당하는 ו다 п ഐ의 어 ۆ�제�4ઑ제1항 п ഐ ৻의 부࠙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정보 ߨ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ߨ 제18ઑ제�항제5ഐ부터 제9ഐ까지의 ӏ정에 ٮ라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한다.

1.  |주ߨ۾١} 제�ઑ의�제1항에 ܲٮ 주۾١번ഐ

�.  |여ӂߨ} 제�ઑ제1항제1ഐ에 ܲٮ 여ӂ번ഐ

3.  |도로Ү통ߨ} 제80ઑ에 ܲٮ 운전면ೲ의 면ೲ번ഐ

4.  |출입국관리ߨ} 제31ઑ제4항에 ܲٮ ৻국ੋ۾١번ഐ

х߽의 예방 ߂ 관리에 관한 법ܫ  

제2조(정의) 제2호

�.  t제1ҵ감߽u이ۆ 마시는 물 또는 ध품을 ݒ개로 발생하고 단 발생의 우۰가 ழ서 발생 또는 ਬ행 

시 ߑ역대଼을 수립하여ঠ 하는 다 п ݾ의 감߽을 말한다.

가.  콜ۨ라

나.  장౭ಹ스

다.  파라౭ಹ스

라.  ࣁӐ성이 

마.  장출ആ성대장Ӑ감ૐ

바. Aഋр

 보험স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보험회사는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계ড에 대하여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그 ળ

비금에 상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߆의 자과 ҳ߹하여 이용하기 ਤ한 계정(이하 t특߹계

정u이라 한다)을 пп 설정하여 운용ೡ 수 있다.

1.  |ઑࣁ특۹제한ߨ} 제86ઑ의�에 ܲٮ ো금축계ড

�.  |Ӕ로자ృә여 보장ߨ} 제16ઑ제�항에 ܲٮ 보험계ড ܫߨ ߂ 제�3�9ഐ Ӕ로자ృә여보장

ృ보험계ড ܲٮ 부 제�ઑ제1항에 ߨ

3.  ߸ঘ보험계ড(보험금이 자운용의 성과에 ٮ라 ߸동하는 보험계ড을 말한다)

4.  그 ߆에 금융ਤ원회가 ਃ하다고 ੋ정하는 보험계ড



˞  보험회사는 특߹계정에 ࣘ하는 자은 다ܲ 특߹계정에 ࣘ하는 자߂  그 ߆의 자과 ҳ࠙하여 회계

처리하여ঠ 한다.

˟  보험회사는 특߹계정에 ࣘ하는 이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ড자에게 ࠙ߓೡ 수 있다.

ˠ  특߹계정에 ࣘ하는 자의 운용߂ ߨߑ ಣ가, 이의 ࠙ߓ, 자운용실적의 비Үh공시, 운용전문ੋ력의 

ഛ보, 의Ѿӂ 행사의 제한 ١ 보험계ড자 보ഐ에 ਃ한 사항은 대통۸۸으로 정한다.

신١ ޙ의 ൜에 관한 법ܫ 

제2조(정의) 제1호

1.  t신문u이ۆ 정h경제h사회h문화h업h과hઙҮhҮਭh체ਭ ١ 전체 ࠙ঠ 또는 특정 ࠙ঠ에 관한 보도h֤

ಣh여론 ߂ 정보 ١을 전파하기 ਤ하여 э은 명ட으로 ਘ �회 이상 발행하는 р행물로서 다 п ݾ의 

Ѫ을 말한다.

가.  일반일р신문� 정h경제h사회h문화 ١에 관한 보도h֤ಣ ߂ 여론 ١을 전파하기 ਤ하여 ݒ일 발행

하는 р행물

나.  특수일р신문� 업h과hઙҮhҮਭ 또는 체ਭ ١ 특정 ࠙ঠ(정를 제৻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

도h֤ಣ ߂ 여론 ١을 전파하기 ਤ하여 ݒ일 발행하는 р행물

다.  일반주р신문� 정h경제h사회h문화 ١에 관한 보도h֤ಣ ߂ 여론 ١을 전파하기 ਤ하여 ݒ주 1회 

발행하는 р행물(주 �회 또는 ਘ �회 이상 발행하는 Ѫ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р신문� 업h과hઙҮhҮਭ 또는 체ਭ ١ 특정 ࠙ঠ(정를 제৻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

도h֤ಣ ߂ 여론 ١을 전파하기 ਤ하여 ݒ주 1회 발행하는 р행물(주 �회 또는 ਘ �회 이상 발행하

는 Ѫ을 포함한다)

제9조(등록)

˝  신문을 발행하Ѣ나 ੋ터֔신문 또는 ੋ터֔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۰는 자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다 п ഐ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지를 관ೡ하는 특߹시장hҟ역시장h도지사 또는 특

߹자도지사(이하 t시h도지사u라 한다)에게 ۾١하여ঠ 한다. ۾١된 사항이 ߸경된 ٸ에도 또한 э

다. 다만, 국가 또는 지ߑ자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Ѣ나 ੋߨ이나 그 ߆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

원에게 보әೡ ݾ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۸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1.  신문 ߂ ੋ터֔신문의 명ட(신문 ߂ ੋ터֔신문에 한정한다)

�.  ੋ 터֔스서비스의 상ഐ ߂ 명ட(ੋ터֔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ઙ߹ ߂ р߹(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h편ੋ(৻국신문의 내용을 ߸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h

 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이ੋࣧੋ ߂ (포하는 경우를 제৻한다. 이하 э다ߓ

(이나 단체ੋ 경우에는 그 명ட, 주사무소의 소지와 그 대자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ߨ

5.  ੋ 터֔신문사업자와 ੋ터֔신문의 발행ੋ ߂ 편ੋ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터֔신문사업자가 

(이나 단체ੋ 경우에는 그 명ட, 주사무소의 소지와 그 대자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ߨ

6.  ੋ 터֔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ߓৌ଼자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터֔스서비스사업자가 ߨ

ੋ이나 단체ੋ 경우에는 그 명ட, 주사무소의 소지와 그 대자의 성명h생년ਘ일h주소)



�.  발행소의 소지

8.  발행ݾ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ә대상 ߂ 보ә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ҳ࠙(무가 또는 ਬ가)

11.  ੋ 터֔ ക페이지 주소 ١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이하 생ۚ) 

ࠄ시장җ 금ਲ਼ైস에 관한 법ܫ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합ై자업자는 자운용보고서를 성하여 해당 합ై자을 보관h관리하는 신탁업자의 ഛੋ을 

߸ 아 3개ਘ마다 1회 이상 해당 합ై자기ҳ의 ై자자에게 Ү부하여ঠ 한다.다만, ై자자가 수시로߉

동되는 ١ ై자자의 이을 해ೡ 우۰가 হ는 경우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운용보고서

를 ై자자에게 Ү부하지 아니ೡ 수 있다.

˞  합ై자업자는 제1항에 ܲٮ 자운용보고서에 다 п ഐ의 사항을 기하여ঠ 한다.

1.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զ(이하 이 ઑ에서 t기ળ일u이라 한다) അ의 해당 합ై자기

ҳ의 자h부 ߂ 합ై자ૐӂ의 기ળ가Ѻ

가.  회계기р의 개시일부터 3개ਘ이 ઙܐ되는 զ

나.  회계기р의 말일

다.  계ড기р의 ઙܐ일 또는 ઓࣘ기р의 만ܐ일

라.  해지일 또는 해일

�.  전의 기ળ일(전의 기ળ일이 হ는 경우에는 해당 합ై자기ҳ의 최ୡ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ળ일까지의 기р(이하 이 ઑ에서 t해당 운용기рu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

ਃ ߂ 해당 운용기р 중의 ࣚ 사항

3.  기ળ일 അ 합ై자에 ࣘ하는 자의 ઙܨ߹ ಣ가ঘ과 합ై자 ୨ঘ에 대한 пп의 비ਯ

4.  해당 운용기р 중 ݒݒ한 주ध의 ୨수, ݒݒ금ঘ ߂ 대통۸۸으로 정하는 ݒݒ회전ਯ

5.  그 ߆에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에 ܲٮ 자운용보고서의 Ү부시기 ߨߑ ߂, 비용부담 ١에 관하여 ਃ한 사항은 대통۸۸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 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합ై자업자는 다 п ഐ의 사항이 기된 신탁계ড서에 의하여 신탁업

자와 신탁계ড을 체Ѿ하여ঠ 한다.

1.  합ై자업자 ߂ 신탁업자의 상ഐ

�.  신탁원ࠄ의 가ঘ ߂ 수ૐӂ의 ୨ઝ수에 관한 사항

3.  ై 자신탁의 운용 ߂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߂ ߓ ജݒ에 관한 사항



5.  합ై자업자h신탁업자 ١이 ߉는 보수, 그 ߆의 수수ܐ의 계ߨߑ과 지ә시기hߨߑ에 관한 사항. 

다만, 합ై자업자가 기ળ가Ѻ 정업무를 ਤ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ܐ는 해당 ై자신탁에

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ঠ 한다.

6.  수자୨회에 관한 사항

�.  공시 ߂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߆에 수자 보ഐ를 ਤ하여 ਃ한 사항으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

˞  ై 자신탁을 설정한 합ై자업자는 신탁계ড을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경계ড을 체

Ѿ하여ঠ 한다. 이 경우 신탁계ড 중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하는 경우에는 미

리 제190ઑ제5항 ࠄ문에 ܲٮ 수자୨회의 Ѿ의를 Ѣঠ 한다.

1.  합ై자업자h신탁업자 ١이 ߉는 보수, 그 ߆의 수수ܐ의 ੋ상

2.  신탁업자의 ߸경(합߽h࠙ೡh࠙ೡ합߽, 그 ߆에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ਬ로 ߸경되는 경우를 제৻한다)

3.  신탁계ড기р의 ߸경(ై자신탁을 설정ೡ 당시에 그 기р߸경이 신탁계ড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한다)

4.  그 ߆에 수자의 이과 관련된 중ਃ한 사항으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

˟  ై 자신탁을 설정한 합ై자업자는 제�항에 ٮ라 신탁계ড을 ߸경한 경우에는 ੋ터֔ ക페이지 ١을 

이용하여 공시하여ঠ 하며, 제�항 റ단에 ٮ라 신탁계ড을 ߸경한 경우에는 공시 ৻에 이를 수자에

게 통지하여ঠ 한다.

ˠ  합ై자업자는 제1항에 ٮ라 ై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자신탁을 ୶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ড에서 정한 신탁원ࠄ 전ঘ을 금전으로 ժ입하여ঠ 한다.

ࠄ시장җ 금ਲ਼ైস에 관한 법ܫ 시೯۸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라 ై자신탁이나 ై자명ઑ합의 합ై자업자가 공시하여ঠ 하는 ై자운ٮ 제89ઑ제1항제1ഐ에 ߨ  ˝

용ੋ력의 운용경력은 ై자운용ੋ력을 ߸경한 զ부터 최Ӕ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파 ߂ 발행ੋ의 부도, |무자 회생 ۆ�이제89ઑ제1항제3ഐ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부실자 ߨ  ˞

에 관한 ܫߨ}에 ܲٮ 회생ର개시의 신 ١의 사ਬ로 ੋ하여 금융ਤ원회가 부실자으로 정하여 고

시하는 자을 말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ו다 п ഐ의 어 ۆ제89ઑ제1항제5ഐ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사항�이 ߨ  ˟

을 말한다.

1.  ై 자설명서의 ߸경. 다만,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다.

가.  ߂ ߨ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ਤ원회의 명۸에 ٮ라 ై자설명서를 ߸경하는 경우

나.  합ై자ӏড의 ߸경에 ٮ라 ై자설명서를 ߸경하는 경우

다.  ై 자설명서의 단ࣽ한 자ҳ수정 ١ 경미한 사항을 ߸경하는 경우

라.  ై 자운용ੋ력의 ߸경이 있는 경우로서 ߨ 제1�3ઑ제3항제�ഐ에 ٮ라 ై자설명서를 ߸경하

는 경우

�.  합ై자업자의 합߽, ࠙ೡ, ࠙ೡ합߽ 또는 영업의 ন도ǁন수



3.  합ై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ળ가Ѻ을 ੜ ޅ정하여 이를 ߸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

용(제�6�ઑ제1항 റ단에 ٮ라 공고ǁ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합ై자기ҳ가 아צ 합ై자기ҳ(ઓࣘ하는 동উ ై자금을 ୶가로 모ೡ 수 있는 합ై자

기ҳ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э다)로서 설정 ߂ 설립 이റ 1년이 되는 զ에 원ࠄঘ이 50র원 

미만ੋ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합ై자기ҳ가 ߨ 제19�ઑ제1항 단서에 ٮ라 해지ؼ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합ై자기ҳ가 아צ 합ై자기ҳ가 설정 ߂ 설립되고 1년이 지դ റ 1개ਘр 계ࣘ하여 원

 ؼ라 해지ٮ 제19�ઑ제1항 단서에 ߨ ঘ이 50র원 미만ੋ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합ై자기ҳ가ࠄ

수 있다는 사실

6.  부동합ై자기ҳ 또는 특߹자합ై자기ҳ(부동h특߹자ై자р합ై자기ҳ를 포

함한다)ੋ 경우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4�ઑ제�항 п ഐ ৻의 부࠙ 단서에 ܲٮ 시장성 হ는 자의 ஂٙ 또는 처࠙

나.  부동합ై자기ҳ 또는 특߹자합ై자기ҳ의 합ై자ૐӂ의 ஂٙ 또는 처࠙. 다만, 이

미 ஂٙ한 Ѫ과 э은 합ై자ૐӂ을 ୶가로 ஂٙ하Ѣ나 일부를 처࠙하는 경우는 제৻한다.

다.  지상ӂh지역ӂ ١ 부동 관련 ӂ리 ߂ 사업수ӂh시설관리운영ӂ ١ 특߹자 관련 중ਃ한 

ӂ리의 발생h߸경

라.  금전의 ର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߆에 ై자자의 ై자౸단에 중대한 영ೱ을 미는 사항으로서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ӏ정에 ܲٮ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ध과 성ߨߑ, 기사항 ١에 관한 ҳ체적

ੋ 기ળ은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자회사는ై)라 ై자신탁이나 ై자명ઑ합의 합ై자업자 또는 ై자회사١ٮ 제�40ઑ제4항에 ߨ  ˝

제৻한다)이 합ై자기ҳ의 회계감사ੋ을 선하Ѣ나 Ү체하۰는 경우에는 그 합ై자기ҳ의 합

ై자을 운용하는 합ై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ਤ원회가 설된 경우에는 감사ਤ원회의 의Ѿ

을 말한다)를 ߉아ঠ 하며, ై자회사가 회계감사ੋ을 선하Ѣ나 Ү체하۰는 경우에는 감ة이사의 동

의를 ߉아ঠ 한다.

˞  합ై자에 대한 회계감사기ળ은 금융ਤ원회가 ૐӂ선물ਤ원회의 심의를 Ѣ 정하여 고시한다.

˟  합ై자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ӂ한은 ߂ ߨ |주ध회사의 ৻부감사에 관한 

.다ܲٮ 제6ઑ에서 정하는 바에 {ܫߨ

ˠ  회계감사ੋ은 합ై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 ٸ에는 다 п ഐ의 사항이 기된 회계감사보고

서를 성하여 ై자신탁이나 ై자명ઑ합의 합ై자업자 또는 ై자회사١에게 이를 지체 হ이 제출

하여ঠ 한다.

1.  합ై자의 대ର대ઑ

�.  합ై자의 ࣚ계서

3.  합ై자의 기ળ가Ѻ계서

4.  합ై자업자 ߂ 그 이해관계ੋ(ߨ 제84ઑ제1항에 ܲٮ 이해관계ੋ을 말한다)과의 Ѣ래내역

ˡ  ై 자신탁이나 ై자명ઑ합의 합ై자업자 또는 ై자회사١은 회계감사ੋ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



를 제출߉은 경우에는 금융ਤ원회, ഈ회, 그 합ై자ૐӂ을 ౸ݒ하는 ై자ݒݒ업자ǁై자중개업자 ߂ 

그 합ై자을 보관ǁ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হ이 제출하여ঠ 한다.

ˢ  ై 자신탁이나 ై자명ઑ합의 합ై자업자 또는 ై자회사١은 금융ਤ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ߨߑ

에 ٮ라 해당 ై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ۈೡ 수 있도۾ 하여ঠ 한다.

ˣ  회계감사에 ܲٮ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 합ై자기ҳ가 부담한다.

지보Ѥ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지역주의 건강을 ૐ진하고 ߽을 ߑh관리하기 ਤ하여 시hҵhҳ에 대통۸۸으로 정하는 기ળ에 ٮ

라 해당 지ߑ자단체의 ઑ۹로 보건소(보건의ܐ원을 포함한다.  이하 э다)를 설한다.

˞  동일한 시hҵhҳ에 �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ߑ자단체의 ઑ۹로 정하는 바에 

.라 업무를 ୨Қ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ೡ 수 있다ٮ

제12조(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의ߨܐ}제3ઑ제�항제3ഐ가ݾ에 ܲٮ ߽원의 ਃ건을 ы 보건소는 보건의ܐ원이라는 명ட

을 사용ೡ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ߑ자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ਤ하여 ਃ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기ળ

에 ٮ라 해당 지ߑ자단체의 ઑ۹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ೡ 수 있다.

֪যୣ ١ 보Ѥ의ܳܐ 위한 특߹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시장<도֪복합ഋక(ბၑᏝᷯṟ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h면 지역에서 보건진ܐ소를 설h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ҵ수는 보건의ܐ ஂড지역의 주에게 보건의ܐ를 제공하기 ਤ하여 보건진ܐ

소를 설h운영한다. 다만, 시hҳ의 관ೡҳ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hҳ장이 보건진ܐ소를 설h

운영ೡ 수 있으며, ҵ 지역에 있는보건진ܐ소의 행정ҳ역이 행정ҳ역의 ߸경 ١으로 시 또는 ҳ 지역으

로 편입된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ٮ라 해당 시장 또는 ҳ장이 보건진ܐ소를 계ࣘ 

운영ೡ수 있다.

˞  보건진ܐ소에 보건진ܐ소장 1명과 ਃ한 원을 두되, 보건진ܐ소장은 보건진ܐ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보건진ܐ소의 설기ળ은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한다.

ҴѤъ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가입자와 ೖ부ন자의 ߽, 부상, 출١ 에 대하여 다 п ഐ의 ਃনә여를 실시한다.

1.  진hѨ사

�.  ড제(ᛵᩨ)hܐܐ의 지ә

3.  처h수술 ߂ 그 ߆의 ܐ

4.  ߑhഝ

5.  입원

6.  рഐ

�.  이࣠(ᤚᖷ)

˞  제1항에 ܲٮ ਃনә여(이하 �ਃনә여�라 한다)의 범ਤ(이하 �ਃনә여대상�이라 한다)는 다 п ഐ

와 э다.

1.  제1항 п ഐ의 ਃনә여(제1항제�ഐ의 ড제는 제৻한다)� 제4항에 ٮ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ә여

대상으로 정한 Ѫ을 제৻한 일체의 Ѫ

�.  제1항제�ഐ의 ড제� 제41ઑ의3에 ٮ라 ਃনә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Ѿ정하여 고시한 Ѫ

˟  ਃনә여의 ߨߑhରh범ਤh상한 ١의 기ળ은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한다.

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ٮ라 ਃনә여의 기ળ을 정ೡ ٸ 업무나 일상생ഝ에 지장이 হ는 ജ에 대

한 ١ ܐ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사항은 ਃনә여 대상에서 제৻되는 사항(이하 t비ә여대상u이라 

한다)으로 정ೡ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  ਃনә여(рഐ와 이࣠은 제৻한다)는 다 п ഐ의 ਃন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이나 국가정଼에 비୶어 ਃন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의ܐ기관 ١은 ਃন

기관에서 제৻ೡ 수 있다.

1.  의ߨܐ에 ٮ라 개설된 의ܐ기관

�.  ড사ߨ에 ٮ라 ۾١된 ড국

3.  ড사ߨ 제91ઑ에 ٮ라 설립된 한국൞ӈ의ড품센터

4.  지역보건ߨ에 ܲٮ 보건소h보건의ܐ원 ߂ 보건지소

5.  ֪ 어ୣ ١ 보건의ܐ를 ਤ한 특߹ઑߨ에 ٮ라 설된 보건진ܐ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ബਯ적ੋ ਃনә여를 ਤ하여 ਃ하면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바에 ٮ라 시설h장

비hੋ력 ߂ 진ܐ과١ ݾ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기ળ에 해당하는 ਃন기관을 전문ਃন기관으로 ੋ정

ೡ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ন기관에 ੋ정서를 발ә하여ঠ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항에 ٮ라 ੋ정߉은 ਃন기관이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을 ஂ소한다.

1.  제�항 전단에 ܲٮ ੋ정기ળ에 미׳하게 된 경우

�.  제�항 റ단에 ٮ라 발ә߉은 ੋ정서를 반ժ한 경우

ˠ  제�항에 ٮ라 전문ਃন기관으로 ੋ정된 ਃন기관 또는 |의ߨܐ} 제3ઑ의4에 ܲٮ 상әઙ합߽원에 대

하여는 제41ઑ제3항에 ܲٮ ਃনә여의 ର ߂ 제45ઑ에 ܲٮ ਃনә여비용을 다ܲ ਃন기관과 ׳



리 ೡ 수 있다.

ˡ  제1항h제�항 ߂ 제4항에 ܲٮ ਃন기관은 정당한 이ਬ হ이 ਃনә여를 Ѣ부하지 ޅ한다.

ҴѤъ보험법시೯۸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부담수ળ ܐ부담수ળ 또는 장가입자의 개ੋ߹ 보험 ܐ대߹ 보험ࣁ 부담상한ঘ은 지역가입자의ੋࠄ  .1

(이하 �상한ঘ기ળ보험ܐ�라 한다)에 ٮ라 그 금ঘ을 ׳리한다. 이 경우 상한ঘ기ળ보험ܐ의 ҳ체적ੋ 

.١에 관하여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ߨߑ정 기ળǁ

�.  가입자 또는 ೖ부ন자의 ੋࠄ부담상한ঘ은 나ݾ에 ܲٮ 상한ঘ기ળ보험ܐ의 ҳр߹로 가ݾ의 정 ߑ

.정한다 라ٮ 에ߨ

가.  ੋࠄ부담상한ঘ 정 ߨߑ

1) 계ध

해당 ো도 ੋࠄ부담상한ঘ � 전년도 ੋࠄ부담상한ঘ � (1 � 전국소비자물가߸동ܫ)

�)  전국소비자물가߸동ܫ은 |통계ߨ} 제3ઑ에 ٮ라 통계장이 ݒ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

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동ܫ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동ܫ이 100࠙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ध에 ٮ라 해당 ো도 ੋࠄ부담상한ঘ을 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ঘ은 버ܽ다.

나.  ੋࠄ부담상한ঘ 정 단ਤ 상한ঘ기ળ보험ܐ의 ҳр

1) 지역가입자ੋ 경우

가)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나)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3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다)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3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라)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마)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8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바)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8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9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사)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ਤ 100࠙의 9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는 경우

�) 장가입자 또는 ೖ부ন자ੋ 경우

가)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나)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3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다)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3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라)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마)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8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바)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8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고 하ਤ 100࠙의 9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ঘ을 넘지 ঋ는 경우

사)  상한ঘ기ળ보험ܐ가 전체 장가입자의 하ਤ 100࠙의 90에 상당하는 금ঘ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ঘ을 넘는 경우

약사법 

제2조(정의)

이 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ڷ은 다과 э다.

1.  �ড사(ᛵᑺ)ۆ� 의ড품h의ড৻품의 제ઑhઑ제h감정(ᨷ)h보관h수입h౸ݒ<수여(ᗍ᜵)를 포함한다. 

이하 э다>와 그 ߆의 ড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ড사(ᛵᒎ)ۆ� 한ড에 관한 사항 ৻의 ড사(ᛵᑺ)에 관한 업무(한ড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ড사ۆ� 한ড과 한ড제제에 관한 ড사(ᛵᑺ)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пп 

보건복지부장관의 면ೲ를 ߉은 자를 말한다.

3.  �ড국�이ۆ ড사나 한ড사가 수여ೡ ݾ적으로 의ড품 ઑ제 업무<ড국제제(ᛵཬ᩵ᩨ)를 포함한다>

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ড품 ౸ݒ업을 ѿ하는 경우에는 그 ౸ݒ업에 ਃ한 장소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다만, 의ܐ기관의 ઑ제실은 ৻로 한다.

(이하 생ۚ)



의ܐ급ৈ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이 ߨ에 ܲٮ 수әӂ자의 ߽h부상h출١ 에 대한 의ܐә여의 내용은 다 п ഐ와 э다.

1.  진hѨ사

�.  ড제(ᛵᩨ)hܐܐ의 지ә

3.  처h수술과 그 ߆의 ܐ

4.  ߑhഝ

5.  입원

6.  рഐ

�.  이࣠과 그 ߆의 의ݾܐ적 ׳성을 ਤ한 ઑ

˞  제1항에 ܲٮ 의ܐә여의 ߨߑhରh범ਤh한도 ١ 의ܐә여의 기ળ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

고, 의ܐ수가기ળ과 그 계١ ߨߑ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항에 ٮ라 의ܐә여의 기ળ을 정ೡ ٸ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ഝ에 지장이 হ는 

ജ ١ 보건복지부۸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ܐә여 대상에서 제৻ೡ 수 있다.

 의ܐ급ৈ법 시೯۸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ә여비용의 범ਤ는 ߹ 1과 э다ٮ 제10ઑ에 ߨ  ˝

5.�.�005� 제  .1�

5.�.�005� 제  .��

5.�.�005� 제  ˞�

˟  제1항의 ӏ정에 ࠛҳ하고 ߨ 제15ઑ제1항의 ӏ정에 의하여 의ܐә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ୡ래한다고 ੋ정되는 경우 ١ 보건복지부۸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ݾ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۸

이 정하는 금ঘ을 수әӂ자가 부담한다.

ˠ  제1항의 ӏ정에 ٮ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ә여비용৻에 수әӂ자가 부담하는 ੋࠄ부담금(이하 �ә여대

상 ੋࠄ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ӏ정에 ٮ라 수әӂ자가 부담하는 ੋࠄ부담금은 의ܐә여기관의 

ҳ에 의하여 수әӂ자가 의ܐә여기관에 지ә한다.

ˡ  제4항의 ӏ정에 ٮ라 의ܐә여기관에 지ә한 ә여대상 ੋࠄ부담금(߹ 1 제1ഐ라ݾh마ݾ, э은  제

�ഐ마ݾh바߂ ݾ э은  제3ഐ에 ٮ라 의ܐә여기관에 지ә한 ә여대상 ੋࠄ부담금은 제৻한다. 이하 

이 ઑ에서 э다)이 30 ݒ일р 다 п ഐ의 금ঘ을 ୡ과한 경우에는 그 ୡ과한 금ঘ의 100࠙의 50에 

해당하는 금ঘ을 보건복지부۸이 정하는 바에 ٮ라 시장hҵ수hҳ장이 수әӂ자에게 지ә한다. 다만, 

지ә하여ঠ ೡ 금ঘ이 �ୌ원 미만ੋ 경우에는 이를 지ә하지 아니한다.

1.  1ઙ수әӂ자 � �만원

�.  �ઙ수әӂ자 � �0만원



ˢ  ә여대상 ੋࠄ부담금에서 제5항에 ٮ라 지ә߉은 금ঘ을 ର감한 금ঘ이 다 п ഐ의 금ঘ을 ୡ과한 

경우에는 그 ୡ과금ঘ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ୡ과금ঘ이 �ୌ원 미만ੋ 경우에는 이를 수әӂ자

가 부담한다.

1.  1ઙ수әӂ자 � 30 ݒ일р 5만원

�.  �ઙ수әӂ자 � 6 ݒ개ਘр 60만원

ˣ  시장hҵ수hҳ장은 수әӂ자가 제6항 ࠄ문의 ӏ정에 ٮ라 기금에서 부담하여ঠ 하는 ୡ과금ঘ을 의ܐ

ә여기관에 지ә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۸이 정하는 바에 ٮ라 그 ୡ과금ঘ을 수әӂ자에게 지ә하여

ঠ 한다.

 법ࣁٙࣗ 

제20조의3(연금소득) 

˝  ো금소ٙ은 해당 과ࣁ기р에 발생한 다 п ഐ의 소ٙ으로 한다.�개정 �013.1.1., �014.1.1., 

�014.1�.�3.�

1.  공적ো금 관련ߨ에 ٮ라 ߉는 пઙ ো금(이하 �공적ো금소ٙ�이라 한다)

�.  다 п ݾ에 해당하는 금ঘ을 그 소ٙ의 성Ѻ에도 ࠛҳ하고 ো금계ઝ<�ো금축�의 명ட으로 설

정하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계ઝ(이하 �ো금축계ઝ�라 한다) 또는 ృো금을 지ә߉기 ਤ하여 

설정하는 대통۸۸으로 정하는 계ઝ(이하 �ృো금계ઝ�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э다>에서 대통

۸۸으로 정하는 ো금ഋక ١으로 ੋ출(이하 �ো금수۸�이라 하며, ো금수۸ ৻의 ੋ출은 �ো금৻

수۸�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금

가.  제146ઑ제�항에 ٮ라 원ୌ수되지 아니한 ృ소ٙ

나.  제59ઑ의3제1항에 ٮ라 ࣁঘ공제를 ߉은 ো금계ઝ ժ입ঘ

다.  ো금계ઝ의 운용실적에 ٮ라 ૐ가된 금ঘ

라.  그 ߆에 ো금계ઝ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ঘ에 대한 소ٙࣁ가 이ো(ᤚᝉ)된 소ٙ으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소ٙ

3.  제�ഐ에 ܲٮ 소ٙ과 ਬ사하고 ো금 ഋక로 ߉는 Ѫ으로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소ٙ

˞  공적ো금소ٙ은 �00�년 1ਘ 1일 이റ에 ժ입된 ো금 기여금 ߂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ߑ자단

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э다)을 기ୡ로 하Ѣ나 �00�년 1ਘ 1일 이റ Ӕ로의 제공을 기ୡ로 하

여 ߉는 ো금소ٙ으로 한다.�개정 �013.1.1.�

 ˟  ো금소ٙ금ঘ은 제1항 п ഐ에 ܲٮ 소ٙ의 금ঘ의 합계ঘ(제�항에 ٮ라 ো금소ٙ에서 제৻되는 소ٙ

과 비과ࣁ소ٙ의 금ঘ은 제৻하며, 이하 �୨ো금ঘ�이라 한다)에서 제4�ઑ의�에 ܲٮ ো금소ٙ공제

를 적용한 금ঘ으로 한다.

ˠ  ো금소ٙ의 범ਤ ߂ 계ߨߑ과 그 ߆에 ਃ한 사항은 대통۸۸으로 정한다.

법시೯۸ࣁٙࣗ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의 부࠙에서 ��ো금축�의 명ட으로 설정하는 대통۸۸으로 정하৻ ݾ 제�0ઑ의3제1항제�ഐ п ߨ  ˝

는 계ઝۆ� 제1ഐ에 해당하는 계ઝ를 말하고, �ృো금을 지ә߉기 ਤ하여 설정하는 대통۸۸으로 정

하는 계ઝۆ� 제�ഐ에 해당하는 계ઝ를 말한다.�개정 �015.�.3.�

1.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١과 체Ѿ한 계ড에 ٮ라 �ো금축�이라는 명ட으로 

설정하는 계ઝ(이하 �ো금축계ઝ�라 한다)

가.  |자ࠄ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ܫߨ} 제1�ઑ에 ٮ라 ੋ가를 ߉은 신탁업자와 체Ѿ하는 신탁

계ড

나.  |자ࠄ시장과 금융ై자업에 관한 ܫߨ} 제1�ઑ에 ٮ라 ੋ가를 ߉은 ై자중개업자와 체Ѿ하는 

합ై자ૐӂ 중개계ড

다.  제�5ઑ제�항에 ܲٮ 보험계ড을 ஂә하는 기관과 체Ѿ하는 보험계ড

�.  ృো금을 지ә߉기 ਤ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 п ݾ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계ઝ(이하 �ృ

ো금계ઝ�라 한다)

가.  |Ӕ로자ృә여 보장ߨ} 제�ઑ제9ഐ의 ഛ정기여ഋృো금제도에 ٮ라 설정하는 계ઝ

나.  |Ӕ로자ృә여 보장ߨ} 제�ઑ제10ഐ의 개ੋഋృো금제도에 ٮ라 설정하는 계ઝ

다.  |과기술ੋ공제회ߨ} 제16ઑ제1항에 ܲٮ ృো금ә여를 지ә߉기 ਤ하여 설정하는 계ઝ

˞  ো금계ઝ의 가입자는 다 п ഐ의 ਃ건을 ы୶어 ߨ 제59ઑ의3제1항에 ܲٮ ো금계ઝ ժ입ঘ(제118

ઑ의3에 ٮ라 ো금계ઝ에 ժ입한 Ѫ으로 보는 금ঘ을 포함하며, 이하 �ো금보험ܐ�라 한다)을 ժ입ೡ 

수 있다.�개정 �014.�.�1., �015.�.3.�

1.  োр 1ୌ800만원 이내(ো금계ઝ가 �개 이상ੋ 경우에는 그 합계ঘ을 말한다)의 금ঘ을 ժ입ೡ 

Ѫ. 이 경우 해당 과ࣁ기р 이전의 ো금보험ܐ는 ժ입ೡ 수 হ으나, 보험계ড의 경우에는 최ઙժ입

일이 ࣘ하는 ׳의 말일부터 �년 �개ਘ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উ의 ো금보험ܐ를 ժ입ೡ 수 있다.

�.  ো금수۸ 개시를 신한 զ(ো금수۸ 개시일을 사전에 ড정한 경우에는 ড정에 ܲٮ 개시일을 말

한다) 이റ에는 ো금보험ܐ를 ժ입하지 ঋ을 Ѫ

ো ۆ١으로 ੋ출�이 의 부࠙에서 �대통۸۸으로 정하는 ো금ഋక৻ ݾ 제�0ઑ의3제1항제�ഐ п ߨ  ˟

금계ઝ에서 다 п ഐ의 ਃ건을 모두 ы୶어 ੋ출하Ѣ나 제�0ઑ의�제1항에 ٮ라 ੋ출(이하 �ো금수

۸�이라 하며, ো금수۸ ৻의 ੋ출은 �ো금৻수۸�이라 한다)하는 Ѫ을 말한다. 다만, ߨ 제�0ઑ의3제

1항제�ഐ가ݾ의 ృ소ٙ을 제�0ઑ의�제1항제1ഐ나ݾ에 ܲٮ 해৻이주에 해당하는 사ਬ로 ੋ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소ٙ을 ো금계ઝ에 입금한 զ부터 3년 이റ 해৻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

수۸으로 ࠄ다.

1.  가입자가 55ࣁ 이റ ো금계ઝஂә자에게 ো금수۸ 개시를 신한 റ ੋ출ೡ Ѫ

�.  ো금계ઝ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റ에 ੋ출ೡ Ѫ. 다만, ߨ 제�0ઑ의3제1항제�ഐ가ݾ에 ܲٮ 

금ঘ(ృ소ٙ이 ো금계ઝ에서  ੋ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소ٙ�이라 한다)이 

ো금계ઝ에 있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한다.

3.  과ࣁ기р 개시일(ো금수۸ 개시를 신한 զ이 ࣘ하는 과ࣁ기р에는 ো금수۸ 개시를 신한 զ로 

한다) അ 다의 계ध에 ٮ라 계된 금ঘ(이하 �ো금수۸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출ೡ Ѫ. 

이 경우 제�0ઑ의�제1항에 ٮ라 ੋ출한 금ঘ은 ੋ출한 금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계ઝ의 ಣ가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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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ˠ  제3항제3ഐ의 계ध에서 �ো금수۸োରۆ� 최ୡ로 ো금수۸ೡ 수 있는 զ이 ࣘ하는 과ࣁ기р을 기

한 োର를 말하며, ো금수۸োର가 11년 이상ੋ 경우에적 합־ 기р을ࣁোର로 하여 그 다 과

는 그 계ध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ର는 다 

п ഐ를 ܲٮ다.

1.  �013년 3ਘ 1일 전에 가입한 ো금계ઝ<�013년 3ਘ 1일 전에 |Ӕ로자ృә여 보장ߨ} 제�ઑ제8

ഐ에 ܲٮ ഛ정ә여ഋృো금제도(이하 �ഛ정ә여ഋృো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ۈ이 ృ

하여 ృ소ٙ 전ঘ이 ࢜로 설정된 ো금계ઝ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ର

일 당시 ೖ상ࣘੋ의 ো금수۸োରݎ라 ো금계ઝ를 थ계한 경우� 사ٮ 제44ઑ제�항에 ߨ  .�

ˡ  ো금계ઝ에서 ো금수۸한도를 ୡ과하여 ੋ출하는 금ঘ은 ো금৻수۸하는 Ѫ으로 ࠄ다.

ˢ  ো금계ઝ 가입자가 ো금수۸개시 또는 ো금계ઝ의 해지를 신하는 경우 ো금계ઝஂә자는 기ദ정

부۸으로 정하는 ো금수۸개시 ߂ 해지명ࣁ서를 다 10 ׳일까지 관ೡ ࣁ무서장에게 제출하여ঠ 한

다.�개정 �015.�.3.�

ˣ  제��015.�.3.�

ˤ 제��015.�.3.�

3.�.�015�제 ˥.�

3.�.�015�제 ˦.�

3.�.�015�제 ˧.�

 모보Ѥ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 п ഐ의 어ו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ࠄ과 ߓ우자(사실상의 ഒੋ관계에 있는 사ۈ을 

포함한다.  이하 э다)의 동의를 ߉아 ੋ공신중수술을 ೡ 수 있다.

우자가 대통۸۸으로 정하는 우생적(ᠸᓺ᷏᧣) 또는 ਬ전적 정신장গ나 신체ജߓ 이나ੋࠄ  .1

이 있는 경우

우자가 대통۸۸으로 정하는 전성 ജ이 있는 경우ߓ 이나ੋࠄ  .�

3.  강р 또는 ળ강р(ූ)에 의하여 신된 경우

상 ഒੋೡ 수 হ는 ആ족 또는 ੋୋ р에 신된 경우ܫߨ  .4

5.  신의 지ࣘ이 보건의적 이ਬ로 모체의 건강을 심п하게 해고 있Ѣ나 해ச 우۰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ߓ우자의 사ݎh실ઙh행ࠛߑ명, 그 ߆에 부ٙ이한 사ਬ로 동의를 ߉을 수 হ으면 ੋࠄ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ೡ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ࠄ이나 ߓ우자가 심신장গ로 의사시를 ೡ 수 হ을 ٸ에는 그 ӂ자나 റѼੋ의 동

의로, ӂ자나 റѼੋ이 হ을 ٸ에는 부ন의무자의 동의로 пп 그 동의를 тೡ 수 있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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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의 설명도

팔

다리

어깨관절

팔목

골반
관절

무릎

발목

손목

팔의 3대관절

다리의 3대관절

둘째손가락
첫째발가락

첫째손가락

지절간관절
(指節間關節)

지절간관절
(指節間關節)

중수지절관절
(中手指節關節)

중족지절관절
(中足指節關節)

근위지절간관절
(近位指節間關節) 

원위지절간관절
(遠位指節間關節)

말절
(末節)

말절
(末節)

근위지절간관절
(近位指節間關節) 

원위지절간관절
(遠位指節間關節)



고객의 ؊ ա 	" #FUUFS -JGF
ਸ 보장하는 "#-생명

0�33� 서시 영١포ҳ 의사당대로 14�(ҳ.여의도동 45-�1) ABLఋਕ 

ࣃఠ 1588-6500  ]  사고보험금 ࣃఠ 1588-4404  ]  XXX�BCMMJGF�DP�LS

개시일 � �0�0.01.01ݒ౸ 상품개발부 제

고객ਸ 위한 차߹ചࢶ ػ보험 ࢚ಿҗ ন한 সݎ

¥  글로벌 금융 ֎트ਕ를 통해 축적한 선진금융기ߨ과 노하우로 ߸ঘ·보장성보험부터  

ো금·축성보험까지 40여ઙ의 և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ন한 니즈 보장

¥  선진금융 노하우를 바ఔ으로 개발된 고객중심 상품

- ߸ঘো금보험의 r금융자운용ߨߑs � 보험업계 최ୡ로 특ೲ ദٙ

- 리스ஶ트܀ಎ드 � 중ਤ험·중수 ୶ҳഋ 시스మ운용ಎ드

- 무)하모니߸ঘো금보험 � 계ড߹ 자࠙ߓ시스మ으로 수수ܐ হ이 최ো금ঘ 보ૐ

- ABL생명 ؘ࠻이터국내주धഋಎ드 � ؘ࠻이터 ࠙ࢳ을 통해 ై자ઙݾ 선߹ 가능

¥  ର߹화된 다ন한 상품 라ੋ업으로 더 많은 고객의 니즈 보장

- ਬ߽자·고۸자 대상 ઙ신, 건강, 입원비, ݒ 보장 р편심사보험

- 플ۆ트 ܐ 시 ઑҎ 이ध 수술을 보장하는 아보험

- 해지ജә금 일부지әഋ, 해지ജә금 미지әഋ ١ 보험ܐ를 ծ 부담을 ੋ ઙ신보험

- ਤউ화 시 축보험

¥  고객의 편의성을 ֫ੋ 다п화된 영업օ

-  역있는 �,400여 명의 F$(전ࣘ설계사)를 비܃한 ߑगی스, (A(ة립ੋߨ대리점),  

(B(ੋߨ영업), ੋ터֔보험 ١ 다ন한 ౸ݒ օ 보ਬ

স계 ࢶ도인 ٣지ణ ӝ߈ 스݃ 금ਲ਼서비스

¥  업계 최고 수ળ의 ੋ터֔·모바일 전자서명 ডܫ (�018 ,��.90년 1�ਘ 말 기ળ)

¥  업계 최ୡ 화상고객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고객 상담

¥  업계 최ୡ 신࠙ૐ 진ਤ여부 자동 ഛੋ 시스మ 도입

¥  고객에게 실시р 정ഛ한 보험 보장࠙ࢳ을 제공하는 자동보험보장࠙ࢳ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고객센터 ഘ·지문 ੋध

ٚٚ한 무۱ਸ ӝ߈ਵ۽ 한 신܉ೡ ࣻ 는 회사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여년의 역사와 전통

¥ ٚٚ한 무 기반을 ష대로 ࣁ계에서 가장 ܰࡅ게 성장하는 글로벌 উߑ보험그룹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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